
22차 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주요내용

목

◦ 고 가 한  심각한 죄에 한 제조사를 

한 점 한  특별보고  보고 에  한에  심각한 

침해 조사를 한 메커니  치 필  언 한 점 상  전문

◦ 한에  지 고 는 심각하고 하며 조직적  침해를

강 히 규탄 항

◦ 한  특별보고  동  평가하고 동 보고  를 년 

연

정 보고 를 사   에 제 하도  청 

◦ 한 문제에 한 조사 원  치 결정 

명 특별보고   사   명하는 명

년

조사 상 특별보고  근 보고  항에 언  식량  침해‧

수   침해‧고문과 비 간적 우‧ 적

‧차별‧   침해‧생명  침해‧ 동   

침해‧타 민 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 포함한 한

에  조직적 고 하며 심각한 침해 

고 사항 러한 침해에 한 책 특히 도에 한 죄에 

해당할 수 는 경우  책

동결과 보고 제 차 사   제 차 에 보고 

 제 차 사 에 면보고  제

보고  적절한 조치를 해  보고 들  엔  

 사무 에게 전달 

한  조사 원   허   필 한 모든 정보 제공

포함한  한에  

동지원 과적  무수행에 필 한 모든 지원  제공할 것  

사무 에게 청 

타 엔  등  조사 원   특별보고 과    

◦  도적 지원  동 한 접근 보  한 

정 에 끝


